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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세의 도입방안과 효과

남창우/상주 학교 교수

조계근/강원발 연구원 연구 원

I. 문제의 제기

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

있다. 그러나 제도의 틀만 바꾸었을 뿐 그 

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. 특히 재정  측

면에서는 더욱 그 다. 이러한 상황하에서 

최근 들어선 참여정부가 각종 지방분권에 

한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고 있다. 지방

재정에 한 틀도 획기 으로 바꾸겠다고 

한다. 

그러나 한미 계 변화에 따른 산증가

(특히 방 비 증가문제), 내외  경제문제, 

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지만 수도

이 계획 등에 따른 비용문제 등등을 고려

할 때 지방재정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

것인가에 한 의구심이 들지만, 정 인 

일이므로 그 추이를 의주시할 필요가 있

다.

여하튼 지방자치의 발 은 건실한 지방재

정기반이 제가 되어야 하며, 이를 해서

는 지방자치의 본질  요소 의 하나인 자

주재정권이 확립되어야 한다.

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의 특정한 재정

수요를 충당하기 한 독자 인 세원개발과 

탄력 인 조세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

자립도의 제고와 자치제도의 실질  실 을 

해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. 특히 

세는 지역주민과 객과의 계, 지방자

치단체의 수입과 련 지출의 보 , 

수익자  원인자 부담원칙의 용, 개

발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세제

라고 생각된다.

이와 같은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

화하는 측면에서 신세원인 세의 도입방

안과 그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.

Ⅱ.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구상

’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자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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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단체수

 자립도

합  계
시․도 시 군 자치구

구성비(%)

합    계 248 100 16 72 91 69

10%미만 2 1 - - 2 -

10～30% 108 44 6 21 74 7

30～50% 85 34 2 24 11 48

50～70% 28 11 3 12 4 9

70～90% 20 8 4 14 - 2

90%이상 5 2 1 1 - 3

자료 : 행정자치부, 지방자치단체 산개요, 2001

〈표 1〉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 황

(단체 : 단체수)

지 역
총생산액(10억원)

증가율 1인당총생산액(원)
97년 98년

국

서울

부산

구

인천

주

울산

경기

강원

충북

충남

북

남

경북

경남

제주

452,012

97,946

27,759

16,065

21,148

9,986

9,735

-

78,471

12,374

15,325

19,375

15,459

23,158

28,849

52,073

4,466

442,334

94,410

27,235

14,822

19,950

9,209

9,833

20,877

82,731

11,616

15,403

18,829

14,728

22,447

27,285

31,258

4,152

-1.7

-3.6

-1.9

-7.7

-5.7

-7.8

1.0

-

5.4

-6.1

0.5

-2.8

-4.7

-3.1

-5.4

-

-7.0

9,526

9,308

7,115

5,873

8,081

6,913

7,169

20,025

9,517

7,794

10,576

10,285

7,657

10,893

9,932

10,441

7,881

 주) 경상가격 기 임.

     자료: 매일경제, 2000. 6. 8.

〈표 2〉 시ㆍ도별 지역내 총생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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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들은 지방재원의 확충을 하여 새로운 

지방세 신설1)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 에 있

으며, 이런 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

망이다.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와의 불일치 

문제 등으로 실질 으로 실행에 옮겨진 경

우는 없다.

구체 인 사례를 살펴보면 〈표 3〉과 같

이 경기도 의왕시는 내륙 컨테이 에 해 

부산시의 항만 컨테이 세와 비슷한 지역개

발세 차원의 신설세를 부과하려고 한다. 즉 

ICD(내륙컨테이  기지)를 이용하는 컨테이

에 해 컨테이  당 1만원의 컨테이

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.

한편 제주도․강원도․충청북도 등 일부 

자치단체들은 시설 이용자들로 부터 

일정액을 지방세로 수익자 부담원칙의 

세2)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, 서울시․

시․충남도 등 역자치단체들은 지난 

'42～'46년 운 되다 폐지된 고세 부활

을 추진하고 있다.

한 제주도․홍도․독도 등 유명 지

를 할하는 자치단체들은 섬에 들어오는 

객들을 상으로 입도세를 징수하는 방

안을 검토 에 있다. 

심지어 군부  등이 많이 치한 경기도 

의정부와 강원도 철원, 화천, 양구 등 일부 

자치단체들은 군시설 용지에 해 각종 

1) 1991년 세계화추진 원회가 각 자치단체가 새

로운 새원을 발굴할 경우 지방세법 개정을 통

해 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더욱 가시화됨.

2) 세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기간

인 91년부터 도입될 정이었으나 아직 실 되

지 않고 있음.

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. 

온천이 많이 있는 경기도, 강원도, 경남지

역은 온천세를 신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

는 실정이다(양덕순, 1999).

Ⅲ. 세의 의의와 외국의 

실태

1. 세의 의의 

세란 객들의 자원이나 고

여가시설의 이용행 에 해 할 자치단체

가 자원개발에 필요한 경비와 자연경

을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 비용을 조달하기 

해 부과하는 조세이다.3)

결국 자원의 수혜자인 객들에게 

공공서비스에 하여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

고,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세제인 것이

다.

자원은 유무형문화재  건축물, 술

품, 박물 , 기념 , 풍속과 신앙 등 인문

자원, 산악, 해안, 삼림, 하천, 호수, 온천 

등과 같은 자연 자원으로 구분되며, 

련 사업체란 호텔  그 부 시설, 골

장, 고 음식 , 기념품 매장 등 고 여가

시설을 의미한다. 

그리고 세의 과세 상이 되는 행

란 객이 시설이나 자원에 입장하

거나 숙박업  그 부 시설 등 

련 사업체를 이용하면서 요 을 지불하는 

3) 오연천 1987, 과 양 철, 1990년 참조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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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  목 내       용 해당지역

세

․각종 자원을 이용하는 객에 해 

입장료의 10%를 세로 부과

․시․군 자원이나 호텔의 유기장 유흥업소 

수입의 일부를 세로 징수

․강원도, 제주도, 충북 등

․경북, 제주

고세

․지난 '42～'46년 운 되다 폐지된 고세부활

을 추진

․지역방송이나 옥외시설물 등의 고료에 10%

의 고세 부과

․서울, , 충남, 구

․경북

입도세(入島稅) ․섬에 들어오는 객들을 상 로 입도세 징수
․제주, 홍도, 독도등 유명 

지 할자치단체

온천세 ․골 장, 온천 등이 있는 지역에서 부과 ․경기, 경남 등

벌크화물세 ․벌크화물에 한 지역개발세 부과 ․인천

내륙컨테이 세 ․내륙컨테이 에 한 지역개발세 부과 ․경기도 의왕시

컨테이 세
․신흥 공업항의 처리능력 향상 재원마련을 

해 신흥공업항에 컨테이 세 부과

․울산시, 여천시

시멘트제조세

․시멘트 1부  가격 2천원당 25～30%의 시멘

트 제조세를 부과하여 인상분을 액 지방세

로 시․군에 납부

․강원도 동해․ 월․삼척, 

옥계, 충북 신단양, 경북 

등 6개 시․군

재산세 부과

․군부  등이 많이 치해 있는 자치단체에서 

군시설 용지에 재산세 부과

․사회복지사업재단에 한 재산세 부과

․경기도 의정부시, 강원도 

철원군

․강원도 홍천군

입도세(入島稅) ․타시도에서 입하는 사람에게 입도세 부과 ․경기도

자료: 이 효(1996).

〈표 3〉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세원 구상

일련의 행 이다.

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다음과 같은 

특성을 가지고 있다.

첫째,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의 분포가 

보편 이고 몇몇 시도에서 도입에 상당한 

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. 지방자치단체  

다수 단체가 세 도입을 시도하고 있

어 앙정부와 합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

세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보편성이 있

다.

둘째, 과세 상인 행 가 소득이 증가

하면 늘어나는 소득탄력  성격을 가지고 

있으므로, 세수가 안정 일 뿐만 아니라 장

차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세수의 신장성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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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되고 지방자치제도도 장기간 기여할 것

으로 생각된다.

셋째, 객들이 행 를 하게 되면 

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, 교통혼잡, 

비용부담, 근로의욕의 하 등 다양한 외부

비용을 발생시키지만, 시장경제의 가격기구

로는 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다. 그러나 

객들에게 세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단

체의 외부불경제를 어느 정도 일 수 있을 

것이다.

넷째, 행 에 한 세는 개인들의 

자발 이고 여가행 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

다른 조세에 비해 반발은 지만, 다른 지

역으로 조세수출(tax export)이 일어나기 

쉬우므로 이에 한 비책이 강구돼야 한

다.

2. 세 도입의 필요성

1) 자주재원의 확보

실질 인 지방자치의 실 을 해서는 과

세자주권이 확립돼야 한다. 왜냐하면 지방자

치가 진 되어 감에 따라 행정수요가 다양

해지며, 이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하므로 

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여가야 하기 때문이다.

앞으로 소득이 증 되면 부분의 지

는 과거처럼 여름 피서철만 이용되는 휴양

지가 아니라 사철 휴양지로 자리 잡을 것이

다. 따라서 다양한 종합휴양시설, 온천, 골

장, 해양시설 등 락시설과 자원의 이

용자들에게 수익자 부담원리의 세를 부

과한다면 지역의 경제력에 도움이 될 뿐만

아니라 자주재원의 확충에도 상당부분 기여

할 것이다.

2) 개발의 재원조달

과거의 상품은 기존에 존재하는 

자원을 보존하고 람하는 수 에 머물 으

나, 앞으로는 극 으로 개발하여 부가가치

를 높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

원과 산업을 발 시키려면 막 한 재정

을 필요로 한다. 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존 재정구조

하에서는 개발을 한 재정조달이 어려

우므로 세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.

3) 수익자 부담원칙의 실

에 한 공 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, 

수요자는 객이다. 즉 지방자치단체는 

객에게 각종 련 시설을 유지하고 

제공하며, 양질의 자원을 보 하기 해 

노력하며, 객은 자원이나 시설을 사

용하여 여가의 만족을 리므로 이에 해 

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.

실 으로 객들의 에 의한 수익

은 부분 련 사업자들이 차지하고 

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들은 행 에 의한 

사회  비용을 부분 부담하고 있다.

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응익과세의 원

칙에 따라 기존의 비용에 부가 으로 

세를 신설하는 것은 비용과 편익의 균

형유지와 자원의 보 에 필요한 일이라

고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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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지방경제의 활성화

세가 신설된다면 이 재원은 자원

을 개발하는데 재투자될 것이므로, 지역개발

을 활성화하게 되고, 특히 SOC사업에 재투

자되면 지역발 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기반

조성의 기 가 될 것이다.

3. 외국의 련세 실태

자원을 이용하는데 부과하는 세

는 각국마다 부과범 와 명칭이 약간씩 다

르기는 하지만 자원보 과 지방자치단

체의 자주재원의 확보를 해 많은 국가들

이 사용하고 있다.

부분의 국가들은 시설투자를 한 

재원확보방안으로 사업체에 부과하는 

체재세, 계획이나 자원개발을 해 부과

하는 계획세와 개발세, 지 입장객들에게 

부과하는 입장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

세를 시행하고 있는데, 징수편의와 조세 항 

방지를 해 간 세 형태를 주로 사용하고 

있다.

1) 일 본

일본의 련 세제는 특별지방소비세, 

골 장이용세, 수렵장 등록  입렵세, 입탕

세 등이 있다. 이  특별지방소비세와 골

장이용세, 수렵장등록  입렵세는 도부 세

로 간 세이고, 각각 이용요 의 3%, 골

장이용세는 골 장이용자에 따라 8단계, 등

록  입장시 일정액의 세 이 부과된다. 

입탕세는 시정 세로 간 세이며, 입장료

에 150엔이 추가로 부과된다.

2) 미 국

미국의 련 세제는 숙박세, 오락세, 

식음료수세 등이 있다. 이  가장 리 사

용되고 있는 세목은 호텔숙박세로 지방자치

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체로 숙박료의 

10%내외를 부과하고 있다. 

이처럼 숙박세를 지방세로 부과하면서 높

은 세율을 용하는 이유는 부가세 성격이

므로 수요에 별로 향을 주지 않으면

서, 세부담자가 주로 다른 지역 객들이

기 때문이다.

한편 오락세는 극장, 나이트클럽, 스포츠

센터 등의 유흥업소에 출입할 경우 입장료

에 6%내외의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부분

의 주에서 리하고 있다. 아울러 라스베가

스나 하와이 등 특정 지역의 경우는 다

른 지역과 달리 카지노오락세, 도박세, 일시

숙박세 등 주세가 간 세 형태로 부과되고 

있다. 그리고 식음료수세는 식음료수의 소비

자들에게 주세로 5%정도를 객 뿐만 아

니라 주민들에게도 부과한다. 

3)  만

만의 련 세제는 오락세로 보통수

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보다 고 수

인 무도장, 화 , 직업가수공연, 오페라, 

골 장 등에 입장할 경우 입장료에 6～10%

의 부가세로 오락세를 부과하고 있다.

4) 기타 국가 

그 외에 여러 국가들이 개발과 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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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    별 세     목

일 본 골 장이용세, 입탕세

미 국 호텔숙박세, 오락세, 식음료수세

 만 오락세

독일, 스페인 인지세

이탈리아 특별요양세

랑스, 스 스 체재세

불가리아, 폴리네시아 계획세

멕시코 천연자원개발세, 입장세

페루 소비세

캐나다, 스웨덴 산림세

호주, 인도, 홍콩 입장세

스리랑카, 말 지아 입탕세

싱가포르 진흥세

자료 : 강원도 연구단,『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조세 도입방안』, 1995를 재정리함.

〈표 4〉 국별 련 세제 황

 지 주민들의 소득보 을 해 여러 

가지 형태로 세를 부과하고 있으며, 

부분이 일반세 유형이지만 일부국가들은 목

세 형태로 운 하고 있다.

Ⅳ. 세의 도입방안과 

도입효과

1. 세 도입방안

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법에는, 첫

째, 자원의 특정 이용행 에 하여 과

세하는 방안으로 지의 입장료와 주차료

에 하여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

다. 

둘째, 자원의 포 인 이용행 에 

하여 과세하는 방안으로 지의 입장료, 

주차료, 유람선, 헬기사용료, 모터보트, 

요트, 골 장, 수렵장 등의 이용료에 일정비

율을 과세하는 방안이 있다.

셋째, 자원  사업체의 이용행

에 하여 과세하는 방안으로 지의 입

장료, 주차료, 유람선, 헬기사용료, 모터

보트, 요트, 골 장, 수렵장 등의 이용료  

사업체 이용료에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

방안이 있다.

법률 인 측면에서 보면, 첫번째와 같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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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장료나 이용료에 부가 인 형태로 세

를 징수할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지방자치

단체의 조례로 법정외세를 도입할 수 있으

나,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

법정외세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“조세법률주

의”의 원칙과 “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 한

법률”이 개정되어야 한다.

다음으로 두번째나 세번째와 같이 입장료

나 이용료의 일정비율을 세로 독립세화

하는 방안은 국세의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

세와 일정부분이 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

“지방세법”과 “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

한 법률”이 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.  

결국 양자 모두 앙정부의 지방자치실시

에 한 극 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사항

이지만, 보다 손쉬운 방법은 각  지방자치

단체의 조례로 신세제를 한가지 정도씩 신

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

것이 합리 이다.

2. 세의 과세요건

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세의 과세

상은 행 를 하면서 환경을 오염․훼

손하는 행 와 당해 지역내 교통혼잡, 쓰

기 배출 등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것에 한 

보상  성격의 조세이므로 입장료나 시설사

용료와는 성격이 다르고, 일반 인 소비행

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와도 다르다.

따라서 행 에 해 직  세를 

과세하여야 하나 실 으로 어려우므로 

행 부가세(Sur Tax)인 교육세나 농어 특

별세와 같이 과세 상의 자원이용에 따른 

각종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 부과하여 징수

해야 한다.

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특정 자원을 

이용하거나 향유하는 자로 당해 시설 리자 

는 경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며, 

과세권자는 자원의 유지․ 리  개발

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시군이 부담하

므로 과세권을 시장․군수가 갖는 것이 타

당하다고 볼 수 있다.

하지만 행 는 자원이 소재한 지

역에서 이루어지나 비용의 부분은 

사업를 비롯한 편의시설이 집되어 있는 

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자원

이 일부지역에 편 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

형이 래되므로 역단체장이 갖는 것이 

타당할 것이다.

그리고 세의 과세표 은 이용수입

액을 기 으로 하고 세율은 상자원별로 

제한세율을 정해두고 그 범 내에서 지역실

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되, 처음 시행시는 

10%정도가 어떨까 생각된다. 

3. 세의 도입효과

   (강원도의 경우)

강원도의 경우 자원을 크게 세가지로 

분류해 보면 자연공원, 지, 자연휴양림

은 지로 분류할 수 있고, 자연  인공

자원, 문화재, 박물 을 자원으로 분류

할 수 있으며, 숙박업, 휴양업, 유람선업, 

시설업 등을 사업체로 분류할 수 있

다.

강원도 지  먼  자연공원의 보유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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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를 살펴보면, 국의 70곳  8곳이 소재

하고 있으며, 국립공원이 20개  3개소, 도

립이 22개  3개소, 군립은 28개  2개소가 

있다. 이들에 한 연간 이용객과 이용수입

은 1998년의 경우 각각 714만명, 114억 

9,600만원으로 나타났다. 

자연공원에 세를 부과할 경우 도나 

군립공원의 입장료는 자치단체가 조정하므

로 지방세와 같아져 이 과세 성격때문에 

세 부과가 불가능하고, 박물 이나 문화

시설에는 문 진흥기 이 부과되고 있으므

로 교육  측면에서 추가부과도 불가능하다. 

따라서 공원의 입장료, 주차료, 야 료에 

해서만 이용요 에 10%의 세를 부과

할 경우 연간 11억 5천만원 정도의 세수가 

상된다.

다음으로 지․ 단지․ 특구의 

경우를 살펴보면, 국의 183곳  39곳이 

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으며, 지정 지 175

개  32개, 안보 지 8개  7개, 단지 

8개  2개, 특구 19개  2개가 있다. 이

들에 한 연간이용객과 이용수입은 1998년

의 경우 각각 341만명, 48억 24백만원으로 

나타났다.

지에 세를 부과할 경우 자치단체

가 조정권이 있어 지방세와 같은 성격이므

로 세 부과는 불가능하다. 

따라서 지  단지 입장료와 이

용료에 해서만 이용요 에 10%의 세

를 부과할 경우 연간 4억 8천만원 정도의 

세수가 상된다. 

자연휴양림의 경우 강원도는 13개가 운

인데 이  국유림이 8개소, 사유림이 3개

소, 도유림과 시유림이 각각 1개소이다. 이

들에 한 연간 이용객과 이용수입은 1998

년의 경우 각각 43만명, 8억원으로 나타났

으며, 시설도 상당수 이므로 입장료와 시설

이용료에 해서 이용요 에 10%의 세

를 부과할 경우 연간 8천만원 정도의 세수

가 상된다.

다음으로 자원  자연  인공자원을 

살펴보면, 강원도에서 1998년말 재 산이 

62개, 계곡이 114개, 온천이 26개, 동굴이 

167개, 이 10개 등 모두 567개소가 있다. 

이들을 이용한 객은 1998년동안 12만 4

천명, 이용수입은 2억 44백만원으로 나타났

으므로 입장료와 이용료에 해 10%의 

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2천4백만원 정도

의 세수가 상된다.

그리고 문화재 시설을 살펴보면 문화재는 

강원도에 405개, 박물 은 12개, 통사찰은 

42개가 있는데, 이  문화재와 사찰의 1998

년도 이용객은 41만 2천명, 이용수입은 연

간 5억정도로 나타났는데, 10%의 세를 

부과할 경우 5천만원 정도 세수가 상된다. 

한편 박물 의 경우 이용객은 18만 6천명

에 수입이 1억 16백만원이며, 10%의 

세 부과시 11백만원의 세수가 상된다.

한 강원도의 사업체에 해 살펴보

면, 숙박업의 경우 1998년의 경우 숙박

업(호텔,콘도)의 이용객수가 338만 6천명정

도이고 이용액이 1,133억 37백만원으로 연

간 지 이용수입의 50%정도를 차지하고 

있다.

여기에 10%의 세를 과세하면 연간 

113억 33백만원의 수입이 상된다. 한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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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자 원 명
연간이용객

(천명)

연간이용액

(백만원)
비  고

계 23,613 221,900

지

소  계 10,989 17,125

   자  연  공  원 7,140 11,496  국․도․군립

           지 3,415 4,824  해수욕장 포함

   자 연 휴 양 림 434 805  국․도․시․사유림

  

자  원

소  계 722 860

자연․인공자원 124 244

   문    화    재 412 500  각종 문화재․사찰

   박    물    186 116

  

사업체

소  계 11,902 203,915

     숙 박 업 3,386 113,337  호텔․콘도

   일 반 숙 박 업 732 10,477  일반호텔․여

   휴    양    업 1,491 2,316  종합․ 문

  유람선업 12 10,800

   체 육 시 설 업 3,791 60,750  스키․골 장

   삭․궤  도  업 1,785 3,842

   유  기  장  업 705 2,393

 참고 : 입장료․주차료 등 이용요 을 징수하는 장소만 조사함.

       자료 : 강원도 내부자료

〈표 5〉 강원도 자원 이용실태(1998년말 재)

일반숙박업의 경우 이용객수가 73만여명으

로 이용수입이 104억 77백만원으로 상당히 

높은데 10% 세를 과세하면 10억 47백

만원의 세수가 상된다. 

다음으로 객 이용시설업인 휴양업과 

유람선업을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연간 

150만여명이 이용하여 이용수입은 131억 16

백만원이었는데, 여기에 세를 10%과세

하면 13억 11백만원의 세수가 상된다.

다음으로 체육시설업(스키장과 골 장)은 

이용객이 연간 379만명으로 607억 5천만원

의 이용수입을 올리고 있는데, 여기에 10%

세를 부과하면 약 60억 75백만원의 세

수가 상된다. 

끝으로 삭도업과 궤도업의 경우 연간 178

만 5천명이 사용하여 이용수입이 38억 42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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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  원   명 과 세 표 세율
상세수

(백만원)

-자연공원(국․도․군립)

- 지, 단지

-자연휴양림

-숙박업(호텔․콘도․여 )

-휴양업(종합․ 문)

- 유람선업

-체육시설업(스키․골 장)

-삭․궤도업

-유원시설업

-카지노업

-입장․시설이용료

-입장․시설이용료

-입장․시설이용료

-숙박료

-입장․시설이용료

-유람선이용료

-입장료

-삭․궤도이용료

-입장․시설이용료

-카지노 입장세

10%

“

“

“

“

“

“

“

“

“

1,150

482

80

12,381

232

1,080

6,075

384

239

α

계 - - 22,103+α

 자료 : 강원도 내부자료

〈표 6〉 세 과세표 과 세율(강원도의 경우)

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, 유기장업은 7

만여명이 이용하면서 23억 93백원의 이용수

입을 올리고 있다. 따라서 이들에 10%의 

세를 부과한다면 6억 23백만원의 세수

를 올릴 수 있다.

이와 같이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

자원의 사용료나 입장료 등에 모두 세

를 부과한다면 〈표 6〉에 나타난 바와 같

이 약 220억원 정도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

것이다.

그러나 자원  소득층이 많이 이용

하는 해수욕장 등의 입장료 약 6억원과 교

육목 이 많고 진흥기 이 부과되는 시

설인 자원의 이용료 8억 6천만원, 서민

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일반호텔과 여  

이용수입 104억 77백만원의 합계인 119억원

은 세 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소득분

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 일 것이다. 이 

경우도 연간 총이용수입이 2,000억원이 되

므로 세수는 약 200억원 내외가 될 것

이다.

Ⅴ. 결 론

최근 국가 산의 지출증가 요인이 속

하게 증가하고 있다. 즉, 국방비(JSA경계 

 미군의 특정임무  부분을 2004년부

터 2006년까지 한국군에 이양, 미군기지 이

 등), 복지 산, 동북아경제 심 략 추

진, 신행정수도 건설, 기타 등등 단  재

정수요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.

그러나 정부의 수입은 세계경제  국내 

경제의 여건으로 볼 때 올해보다 크게 나아

질 것이 없어 보인다. 한 정부의 재정분

권추진정책 역시 실 으로는 불확실해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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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것도 사실이다.

이러한 을 고려할 때 지방의 신세원 도

입이 정부의 재정실정을 고려하고, 지방재정

확충 략을 보다 성공 으로 추진할 수 있

는 길이라고 생각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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